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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0. 13.(수)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2021. 10. 13.(수) 오전 06:00 이후 

총 3

(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10. 12.(수) 담당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담당과장  김민아(02-2100-6320) 담 당 자
 이영호 사무관(02-2100-6326)

 김진배 주무관(02-2100-632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 (‘21.10.13. 시행)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가족사업 안내」개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

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

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 청년·중장년 및 노년등 1인가구 자기개발, 심리정서상담 등프로그램 지원(12여개 센터)

** 학령기자녀의가정내갈등, 학업고민등을상담하고진로·취업컨설팅제공(140여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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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

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돌봄·문화·체육등국민생활과밀접한13종시설중 2개이상을하나의건물에함께건립하는사업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 이와 같이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함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8∼9월에 걸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

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

하게 되었다.

☞� “현장에서� 느끼는�가장� 큰� 애로점은�건강가정기본법과�센터� 명칭이다.� 명칭� 때문에� 불필요한�오해가�

생긴다.� 일반� 가족들은�다문화�가족만�센터를�이용해야�할� 것으로�알고,� 한부모가족이나�조손가족은�

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소위� “정상가족”만�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으로�생각한다.� 제공하는�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저변� 확대가� 어렵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빼는� 형태로� 센터� 명칭을� 바꾼

다면,� 서비스� 수혜자가�훨씬� 많아질�것이다.”(000� 센터)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

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족센터 개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

붙임1붙임1  가족센터 개요

□ 개 요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법 ‘04.2.9. 제정, ’05.1.1. 시행

*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시범 운영(’04.6~12월)

* ’05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15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자립지원 도모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법 ‘08.3.21. 제정, ’08.9.22. 시행

* 외국인이주여성과그자녀의인권실태파악및차별개선추진을대통령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으로 지시(’05.5.22)

* ’0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소 설치

○ (가족센터) 자녀에서 부모 및 노인세대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수

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유형별로이원화되어있는가족서비스를

통합하여다양한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14～’15년 : 전국 9∼22개 지역 시범사업)

* (’16) 78개→ (’17) 101개→ (’18) 152개→ (’20) 196개→ (’21) 203개, 연차적 확대

-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확대 (‘21.10월 ∼)

□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강가정 
지원센터

개소수 83 66 35 24 23
이용인원 1,348,058 1,290,294 701,694 652,597 366,20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수 137 115 72 44 32
이용인원 671,896 606,357 403,798  262,835 137,542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개소수 78 101 152 183 196
이용인원 1,613,049 2,464,587 4,063,660 5,813,755 4,287,946


